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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청 도 보 하여 청 도 보1 ( )

사 운 등에 필 한 사항 규 함 청 도 상

고 지역경 문 에 지함 한다.

무 청 도 보 사 하 보 사 라 한다 주 동 사항2 ( ) ( “ ” )

다 각 같다.

청 도 하 도 라 한다 상 한 내 동에 한1. ( “ ” )

사항

업 에 한 사항2.

지역특산물 지역 보 등 문 에 한 사항3.

보 동 상 고 참여에 한 사항4.

그 에 도지사가 필 하다고 하는 사항5.

보 사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3 ( ) ①

도지사가 한다.

1. 도 상 고에 합 는 각 별 문가

2. 도 경 문 가 등 향상시킬 수 는 내 사․

3. 그 에 도 보에 지할 수 다고 도지사가 하는

각 무수행 하여 필 시 별 보 사 할2②

수 다.

항 보 사 하고 할 에는 사업주 에 공보 실2③

청하여 한다.

보 사 는 하 연 할 수 다2 , .④

해 도지사는 보 사가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( )

에는 라도 해 할 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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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사 시가 는 경우1.

당한 사 없 보 사 동 피하는 경우2.

보 사 상 등 직무 수행하는 당하다고 경3.

우

4. 그 에 직무 계 수행하 곤란한 특별한 사 는 경우

운5 ( ) 보 사 업무 공보 담당하 , 운

공보 실과 사 에 하여 사업주 에 한다.

보상 보 사는 무보수 직 하 산 내에 여비6 ( ) ,

수당 등 필 한 경비 지 할 수 다.

시행규 시행에 필 한 사항 규 한다7 ( ) .

시행 는 공포한 날 시행한다1 ( ) .

경과 시행 에 보 사는 에 해2 ( )

것 보고 그 는 여 한다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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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췌

지□

지 단체 사무9 ( )

지 단체는 그 할 역 사무 에 하여 지①

단체에 하는 사무 처리한다.

항에 지 단체 사무 시하 다 각 같1②

다 다만 에 다 규 그러하지 니하다. , .

나 규 개 폐지 그 운 리. · · · ·

22 ( )

지 단체는 에 그 사무에 하여

할 수 다 다만 주민 리 한 또는 무 과에 한 사항 나. ,

할 에는 어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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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․ 시․ ․ 조례명 타

역시 달서 홍보 사 에 한 규정 규정

천 역시 강화 홍보 사 촉 및 조례

경

남양주시 홍보 사 조례

남양주시 홍보 사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

연천 홍보 사 조례

양평 홍보 사 조례

강원

원주시 홍보 사 조례

원주시 홍보 사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

횡성 홍보 사 촉 및 조례

양 홍보 사 촉 및 조례

고성 고성 정홍보 원 조례

충청 충주시 홍보 사 조례

충청남
서산시 홍보 사 조례

서천 홍보 사 조례

전라남

순천시 명 홍보 사 규정 규정

나주시 홍보 사 에 한 조례

보성 홍보 사에 한규정 규정

해남 명 홍보 사 규정 규정

명 홍보 사 규정 규정

경상
양 홍보 사 조례

홍보 사에 한 규정 규정

제주
제주특별 치 홍보 사 조례

제주 제주 정홍보 원 조례 폐


